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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연말조정 

●연말조정이란 
1 년간의 총급여소득금액에 과세된 소득세액과 매월 급여 등으로부터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는 일치하지 

않는 것이 보통입니다. 따라서 그 해의 최후의 급여를 지불할 때 그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수속을 

연말조정이라고 하고, 근무처인 회사가 합니다.  

혹시 연말조정 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거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

연말조정의 재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

●세금환부 
많은 금액의 의료비를 지불했거나 아이가 태어나 부양가족이 늘어났거나 1 년간의 수입이 아르바이트 

정도로 적었거나 한 경우의 사람은 급여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면 5 년 앞으로 

거슬러 올라가 세금의 일부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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